
2026년도 의료기관 대상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
 ★ 제출서류: ① 교육결과보고서(온라인폼) ② (온라인) 이수증 / (집합) 사진, 서명부 제출

교육명 근거법령 교육대상 교육방법 제출기한

긴급지원

신고의무자

교육

「긴급복지지원법」

제7조 제5항

의료기관

종사자

(청소,조리사 

제외)

- 온라인교육
 ∨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(in.kohi.or.kr)

- 집합교육
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- 정보-연구·조
사·발간자료 : ’2026년 긴급복지‘ 검색 

12.31.
(가급적 12월 

이전 수강)

아동학대

신고의무자

교육

「아동복지법」

제26조제3항

의료인*, 

의료기사**, 

응급구조사

- 온라인교육
 ∨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(https://edu.ncrc.or.kr)
 ∨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
 ∨ 경기도지식(https://www.gseek.kr)

- 집합교육
  복지부에서 승인한 교육교재 활용(제한적 사용 권고)

12.31.
(가급적 12월 

이전 수강)

장애인학대

신고의무자

교육

「장애인복지법」

제59조의4

의료인, 

의료기사,

응급구조사

- 온라인교육
 ∨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
 ∨ 경기도지식(https://www.gseek.kr)

- 집합교육
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(www.naapd.or.kr)→ 
교육/홍보→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활용

12.31.
(가급적 12월 

이전 수강)

노인학대 

신고의무자

교육

「노인복지법」

제39조의6

요양병원, 

종합병원 

종사자

- 온라인교육
 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(in.kohi.or.kr)
 ∨ 서울시평생학습포털(sll.seoul.go.kr) 
 ∨ 경기도평생학습포털 GSEEK (https://www.gseek.kr)

- 집합교육
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홈페이지
(15771389.or.kr) 교육자료 활용

12.31.
(가급적 12월 

이전 수강)

 * 의료인: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 

 **의료기사: 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위생사

 ※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, 기한 내 교육((가급적 12월 전 이수))을 반드시 이수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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